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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(제10조 제1항 관련)
평가
항목 내  용 신체검사기준(불합격 판정기준)

직무에 
적합한 
신체

팔다리와 
손·발가락

팔다리와 손·발가락이 강직,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
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경찰 장비 및 장구 사용 등 직무수행
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

척추만곡증
(허리휘는 

증상)
X-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
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

상지관절의 
정상 여부

상지 3대 관절(손목ㆍ팔꿈치ㆍ어깨관절)을 앞과 위 아래로 
이동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
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
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
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

하지관절의 
정상 여부

하지 3대 관절(발목ㆍ무릎ㆍ고관절)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
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전하거나 
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
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
정을 받지 못한 사람

문신

내
용

혐오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･공격적이거나 공포
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

음란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
있는 내용

차별성 특정 인종･종교･성별･국적･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

기  타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･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
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

노출 여부
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(성하복 포함)을 착용하였을 경우 
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
되는 문신(얼굴, 목, 팔, 다리 등 포함)

비고 
 위 신체검사기준(불합격 판정기준)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 
불합격한 것으로 본다.


